
1. 들어가며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1) 양국의 온
실가스 배출량 및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감
안할 때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양국의 적극적 참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양국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에 소극
적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지난 11월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공
동으로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를 발표함으
로서 국제 사회를 놀라게 하였으며, 향후 
국제 기후변화협상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발표한 합의
의 주요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양국의 최
근 기후변화 정책을 검토한 후 향후 국제 
기후변화협상에 대한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
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2010년 기준으로 중국은 9,679.3MtCO2e 
(22.7%)를, 미국은 6,668.79MtCO2e (15.6%)
를 배출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661.69MtCO2e(1.6%)로 세계 13위 수준이다.

2. 양국간 합의 주요내용

미·중 양국은 2011년 제3차 미중전략경
제대화(美中戰略與經濟對話)에서 기후변화
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필요
성에 동감하고 기후변화 및 에너지 부문에
서의 협력에 합의하였으며, 이후 구체적 합
의안 도출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금번 합의에서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감축
하기로 하였다. 이는 2009년 오바마 대통
령이 제시했던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 감축하겠다는 이전의 공약보다 더욱 
발전한 것이다. 

 중국은 2030년을 전후하여 자국의 온실
가스 배출량이 정점(peak)에 도달하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비화석 연료(non 
fossil fuel) 비중을 2030년까지 20% 수
준에 이르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중국의 
이러한 공약은 대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지를 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시
점을 설정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과 목표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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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기후변화 정책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이 연 1.3% 증가한데 
비해 중국은 연평균 8%씩 급증하였다. 

중국 에너지 소비의 65%가 석탄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급증은 물
론 만성적인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에너지 효율향상, 대기
질 개선, 해외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감소, 
국내 산업구조 개편 등을 동시에 염두에 둔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2)

(1) 석탄사용 억제

중국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이자 대기오염
원인 석탄사용은 2020년경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2) 2006년 제11차 5개년계획(2006~2010)에서 
에너지 집중도(energy intensity, GDP 단위
당 사용 에너지량) 20%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
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최초의 목표설정이었으며 
2010년까지 19.1% 감축을 달성하였다.

추세를 더욱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013년 9월 발표한 
‘청정대기행동계획’을 통해 신규 석탄 발전
소 도입 금지지역을 지정하였으며, 2014년 
11월 발표한 ‘신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
(2014~2020)’3)을 통해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량 증가율을 2013년 대비 28%
증가 수준으로 억제하고, 석탄의 비중을 현
행 65%에서 62%로 감소시키는 목표를 제
시하였다. 

이밖에 발전기 가동에 있어 환경적 요소
를 우선시하여 석탄화력 발전에 대해 불이
익을 주는 환경우선 급전(environmental 
dispatch)4)을 지역별로 실시하여 저효율 
석탄화력 발전소의 퇴출을 유도하고 있다.  

3) 자주적 에너지 확보능력 강화, 에너지소비혁명 
추진, 에너지구조 최적화, 에너지국제합작 확대, 
에너지 과학기술 발전 등 5대 전략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4) 계통한계비용(system marginal price)이 저
렴한 발전기부터 가동되는 방식이 아니라 비화
석연료 사용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우선
적으로 구매함으로서 전력생산에 있어 환경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림 1]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 및 금번 미·중 합의 사항



(2) 재생에너지 확대

중국은 2013년 전세계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의 21%에 이르는 투자를 통해 세계 
제1의 재생에너지 국가로 등장하였다. 풍력
발전설비용량은 89GW로서 세계 1위이며, 
태양광 시설의 경우 18.3GW로서 독일에 
이은 세계 2위 수준이다. 2013년에만 미국
의 전체 태양광 시설과 맞먹는 12GW의 투
자를 단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0년까지 
비화석연료 비중을 15%로 높일 계획이다. 

(3) 효율 향상 및 탄소가격제 도입

중국은 제11차 5개년 계획의 성과를 토
대로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에서 
에너지집중도를 2010년 대비 16% 감소시
킨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승용차의 연비기
준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기준을 지속적으
로 강화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7개 
지방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배
출권거래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 및 
탄소세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 추진 등이 
논의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보다 장기적으로 에너지 다소
비 업종의 비중 축소 및 서비스 산업 비중
확대와 같은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온
실가스 배출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킨다는 방
향을 제시하고 있다. 

4.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이후 기후변화 관
련 입법을 시도하였으나 의회내 이견으로 
인해 실패하였다.5)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

령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으로 
2013년 6월 ‘대통령의 기후행동계획(The 
President’s Climate Action Plan, 이
하 기후행동계획)6)을 발표하였으며, 환경청
(EPA)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나
서고 있다.7) 

 (1) 석탄화력발전소 배출기준 설정

미국 환경청(EPA)은 2014년 6월  ‘청정
발전계획(Clean Power Plan)’을 발표하였
다. 청정발전계획은 미국내 온실가스 배출
량의 ⅓을 차지하는 발전부문에서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8)를 단계적으로 퇴출시킴으
로서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전력부문에
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
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9)

청정발전계획은 기본적으로 환경청과 주
정부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구조로서 환경청
이 각 주별로 각기 다른 감축목표 권고안을 
제시하고 주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
단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10) 

5) 미국의 기후변화 관련 입법에 관한 세부 내용
은 최준영, ｢미국의 기후변화정책변화 및 입법
전망｣, 이슈와 논점 제66호 2010. 참조

6) 기후행동계획의 세부 사항은 최준영, ｢미국 오
바마 대통령의 기후행동계획｣,이슈와 논점, 
제679호, 2013. 참조

7) 2007년 4월 연방대법원은 온실가스를 청정대
기법(Clean Air Act)의 규제대상인 대기오염
물질로 간주하였으며 미국 환경청(EPA)이 이에 
대한 규제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8) 미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평균 사용기간은 42
년이며 이중 11%는 60년 이상 된 시설이다. 

9) 예상 감축량은 7억3천만tCO2e이며 이는 미국
내 6천5백만 가구의 연간 배출량 규모이다.

10) 잠정목표(interim goal, 2020~2029년부터 
10년에 걸쳐 충족해야 하는 목표)와 최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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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은 청정발전계획으로 연간 73~88
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석탄화력발전
소의 폐쇄에 따라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방출량 감축으로 2030년까지 각종 질병 발
병률이 25% 낮아지는 등 연간 550~930억 
달러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11)

(2) 국유지내 재생에너지 시설 확대

미국은 기후행동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2012년 대비 2배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09년 
이후 440만 가구의 전력사용량에 해당하는 
25개 태양광 발전시설의 국유지내 설치를 
허가하였으며, 2012년에 10GW 규모의 재
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국유지내 설치를 허가
한 바 있다. 또한 2020년까지 6백만 가구
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국유지내 설치를 허용하였다. 

(3) 에너지 효율 향상

교통부문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승용차 
및 상용차량의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연비기준12)의 지속적 강화 및 재생연
료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2
배의 에너지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해 각 부
문별 에너지 효율향상 프로그램13)을 강화

(final goal, 2030년대 종료시점부터 그 이후
에 달성해야 하는 목표)의 2개로 구성된다.

11) EPA, Regulatory Impact Analysis for 
the Proposed Carbon Pollution 
Guidelines for Existing Power Plants 
and Emission Standards for Modified 
and Reconstructed Power Plants, 2014

12) 승용차의 경우 2025년까지 리터당 평균 
23.6km의 연비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약
30억톤의 탄소오염을 저감하도록 하였다.

 5. 나오며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 오랫동안 소극적 
태도를 보이던 양국이 온실가스 배출감축과 
관련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서 2015
년 파리에서 개최될 제21차 당사국총회
(COP 21)에서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는 선
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법적 구속
력 있는 조약체결에 관한 협상이 타결될 가
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14)  

기후변화 국제협상을 둘러싼 급속한 변화
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2009년 설정
하여 추진중인 국가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
의 이행 수준 및 2015년부터 시행되는 배
출권거래제를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중 합의가 석탄화력발전소의 비
중축소를 택하였음을 고려할 때 2013년 확
정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15)에 대해서
도 국가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재검
토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13) 2011~2020년에 걸쳐 상업·산업 건물의 에너
지 효율 향상(20% 이상)을 도모하는 Better 
Building Initiative가 대표적이다.

14) 2011년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 UN기후변화
협약 당사국들은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협상을 
2012년부터 개시하여 2015년에 마무리하고, 
각국의 비준을 거쳐 2020년부터 발효되도록 한
다는 일정에 합의한 바 있다. 

15) 2027년까지 1,050만kW의 석탄화력발전소 
신규증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


